
150  2021년 7월호

법조인의 힘

다른 사건, 다른 재판인데 판결문은 ‘복사’

해서 ‘붙여넣기’한 것만 같다. “원고가 제출한 

증거만으로는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

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

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” 어떤 증거가 무슨 

이유로 부족하다는 걸까. 한 줄짜리 판결에 허

탈감이 밀려오지만 감히 높은 법대 위의 판사

님께 따져 물을 수는 없다.

최정규 변호사(원곡법률사무소·44)가 저서 

〈불량 판결문〉에서 다룬 한 사례다. “이 문장

이 반복되는 판결문을 자주 봐요. 의뢰인들이 

제일 억울해하는 부분은 패소했다는 사실이 

아니에요. ‘내가 뭘 좀 납득이라도 할 수 있으

면 좋겠다. 판결에 성의가 있고, 납득이 되면 

그 싸움을 그만할 텐데 이런 판결문을 받고 어

떻게 그만둘 수 있냐’라는 거죠.”

대한민국 헌법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

지만 권리의 눈으로 법원을 바라보는 경험은 

생소하다. 법관은 절대적인 심판자로, 법원은 

시시비비를 가리고 죄를 벌하는 정의의 장으

로 여겨진다. 그러나 최정규 변호사는 단호하

게 말한다. “우리가 존중해야 할 건 사법부가 

선고하는 판결이지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서

비스가 아니잖아요. 사법부의 독립권은 법관

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.” 이렇게 시

각을 바꾸면 법원도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. 

재판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아 한 시간씩 

재판 순서를 기다리고, 그렇게 기다려서 고작 

3분 재판을 받는 일이 더는 당연해 보이지 않

는다.

법조인의 힘
불량한 판결문과 싸우는 변호사

〈최정규 변호사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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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에서 개업 변

호사이자 공익 변호사로, 그가 법조계에서 보

낸 20년 남짓한 세월은 당연한 것에 의문을 

던지는 시간이었다. 판례를 봐서는 패소할 가

능성이 높지만 상식의 편에서 보면 옳다고 판

단되는 사건 앞에서 그는 늘 물러서지 않았

다. 염주들에게 죗값을 묻는 ‘신안군 염전 노

예 사건’이 그랬고, 외국인노동자가 날린 풍

등 하나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는지 따지

는 ‘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’이 그랬고, 불완전

한 진단서를 근거로 피해를 산정한 배상이 정

당한지 묻는 ‘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소송’이 

그렇다.

하나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거는 싸움이다. 

“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

체를 힘들어하기에, 판사를 설득하는 논리를 

개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

다. 그러므로 판례는 힘 있는 자들의 논리로 

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(37쪽).”라고 최정

규 변호사는 설명한다. 그가 일명 ‘상식에 맞

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’로 불리는 이유를 

엿볼 수 있다.

“어떤 사람이 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

느냐?”는 질문에 ‘일반 시민들’이라고 답했다. 

“법정에 가면 판사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

있는, 존중을 넘어서 과도하게 권위에 억눌려 

있는 분들을 많이 봐요. 그런 분들이 ‘여기는 

내 법정이다. 이 법정의 주인은 나다’라는 생

각을 가지면 좋겠어요. 내 사건이 없으면 결국 

법원도 판사도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.”

(출처/시사 IN)


